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개정 2025. 10. 23.>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제57조의6제2호 관련)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7.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0.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11.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6제3호 관련)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선택과목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Ⅱ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인복지세미나
장애와 인권
재활연구방법론
장애서비스
긍정적행동지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부모상담

비고
 1. 위 표의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고, 그 중 재활실습Ⅰ은 150시간 이

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필수과목 중 재활실
습Ⅰ을 포함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2. 위 표의 선택과목 중 8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
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 위 표의 교과목명과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